
’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

박상현 사무관

2014. 7. 22.

- 개정 취지, 내용, SW특허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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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품의 명칭

스마트폰 명칭(iphone, 갤럭시)

앱 명칭(카카오톡, T맵, 네이버)

[실용신안] 구조 or 형상

스피커 구조 or 형상, 

홈 버튼 구조 or 형상

[디자인] 물품의 외관

아이콘 외형, 배열 모양

스마트폰 외관

[특허] 원천, 핵심기술

통신회로, 전력제어,

디스플레이 제어, 플랫폼

SW에 대한 법적보호: (1) 특허권 (2) 저작권 (3) 영업비밀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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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개-독점권 부여-기술축적-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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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심사흐름도

특허요건:
(1)성립성,
(2)신규성,
(3)진보성,
(4)확대된 선출원,
(5)선출원,
(6)기재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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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특허받기 위한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9조1항 본문)

2. 공지된 선행기술보다 새로워야 한다. (29조1항)

3. 통상 기술자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29조2항)

4. 타 출원의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면 안된다.(29조3항)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42조3항, 제42조제4항)

5.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선출원한 발명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36조)

7.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요건 (42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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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발명이란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법 제2조제1항)

그래서,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지만, 자연법칙을

전체로서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발명의 대상이 됨

논란이 되는 발명: 컴퓨터프로그램, 식물, 미생물, 생명공학 분야

(특히 의약, 동물) 등

발명의 정의규정은 국가별로 차이

- 한국, 일본: 법령으로 발명의 정의 규정이 명기

- 미국, 유럽 등 다수: 법령에 정의 규정 없이 불특허요건 열거

- (정의 규정의 장단점) 발명의 槪念이 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심사기준을 통해 탄력적 해석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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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소프트웨어 특허의 이해

2개의 깡통로봇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10,000원

움직이지 못하는 깡통로봇 자동으로 움직이는 깡통로봇

기술적 사상의 핵심은 깡통로봇(HW)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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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G06F 3/~12/, G06F 17/, G06F 19/, G06K 9/, G06K 15/, H04L 9/, A63F 9/, A63F 13/, G06Q 전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출원 동향

출원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내국인 225 547 464 13185 7336 9616 14590

외국인 161 326 1942 1058 2332 1698 2173

총합 386 873 1956 14243 9658 11314 16763

SW분야의 최근 5년간 평균 등록율: 46.2%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평균 등록율 : 66.1%)

BM발명&벤처의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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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제정/개정 연혁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제정
-물건, 방법 청구항 인정

1984.11.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기록매체 청구항 인정

1998.0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 제정
-BM발명 인정

2005.04.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인정

2014.07.

2000.08.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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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발명에 대한 공개 문헌 예시
청구범위

대표도면
특허 공개문헌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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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화에 따라 컴퓨터관련 발명의 개정

심사기준 개정 후 보호대상심사기준 개정 후 보호대상

컴퓨터 서버 CD

대상: 컴퓨터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실시: 전송

미 보호범위(실시)미 보호범위(실시)

(법개정이 필요한 영역)

대상: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실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1985

2000

2014

1998

심사기준 개정 전 보호대상심사기준 개정 전 보호대상

대상: 기록매체
실시: 사용

대상: 컴퓨터프로그램
실시: 사용

대상: 애플리케이션
실시: 사용

BM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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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서 발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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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지 못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MPEP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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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성립요건
Gottschalk v. Benson, 409 U.S. 63

특허성립 요건은 청구항 형식이 아닌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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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요건 (EPO guideline )
(Part F - Chapter IV-5, Part G - Chapter Ⅱ-6 페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형식 인정

프로그램(SW)과 컴퓨터(HW) 간의 통상의 물리적

상호작용 이상의 더 나은 기술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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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한 유럽특허심판원의 심결

20. A computer program product directly loadable into the internal memory

of a digital computer, comprising software code portions for performing

the steps of claim 1 when said product is run on a computer.

21. A computer program product stored on a computer usable medium,

comprising: computer readable program means for causing a computer to

control an execution of an application (56 A); <중략>

확정 심결(EP 0457112, 심판번호: T1173/97, ‘98. 1.1., 청구항 20-21): 

청구항 20-21에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EPC규정 52(2)(c), (3)에 의해 특허성 판단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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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하면 무조건 거절(제42조제4항제2호)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판독 가

능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

터프로그램

<특허 출원>

명세서 보정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

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

능 기록매체

<특허 등록>

거절이유 통지

<물건인지 방법인
지 불명확하다>

개정 전개정 전

<보정을 위하여 추가
적으로 비용, 시간이

소모>

연평균 600여건



18/34

20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내용

<개정 전>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

인지 ‘방법의 발명’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신설)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사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Ａ, 단계 Ｂ, 단계 Ｃ,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하드웨어와의 이용결합(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것을 거절이유로 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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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심사 절차

컴퓨터와 결합되어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기록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

거절이유 통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

개정 후개정 후

컴퓨터와 결합되어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에 △단계, □단계를 실행시키는 기록매체에 저

장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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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경우 인정

거절이유 : §

유럽 : 하드웨어와 연관성 있고 추가적 기술효과를 갖는 경우 인정

거절이유 : 법 §52(2) 

일본 :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확하면 인정

거절이유: 법 제29조제1항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음)

국제적 경향: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청구항 형식이 아닌 청구항 전체로

살펴보아 발명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의 실체를 판단하는 경향

(추상적 아이디어는 배제, 기술적 효과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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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PO 심사기준에 의해 유럽 특허등록된 사례 10건
EP1763196(제15항), EP2592558(제10항), 
EP1480124(제8항),
EP2288107(제17항), EP1840752(제12항), 
EP2073123(제8항),
EP2544020(제11항), EP2539892(제7항), 
EP1211628(제14항),
EP1847958(제12항), EP2588322(제6항) 

o 미국 특허심사기준에 의해 특허등록된 사례 10건
US8397060(제31항), US8713073(제1-11항), 
US8738057(제9항),
US8731761(제4항), US8713067(제16-20항), 
US8713087(제8항),
US8712948(제11항), US8734234(제16-20항), 
US8726091(제1-16항),
US8725293(제5항), 

미국, 유럽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등록 사례



22/34

2014 개정 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오해

1.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특허로
보호하는 것인가요?

- SW 특허는 80년대 부터 특허보호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상 전송행위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컴퓨터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특허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나요?

- 보호범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SW산업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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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법 개정 추진’11년 법 개정 추진 ’14년 심사기준 개정’14년 심사기준 개정

(1) 프로그램 정의 규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에 대한 명

령의 집합으로서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령이 조합된 프로그램

X

X

(2) 실시규정 :

양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포함),
대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포함)

(1) 실시규정 : 양도, 대여 (변동없음)

(3) 형식 ( 청구항에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를 반
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음, 미기재시→거절X )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행시키는 프로그램

(2) 형식 ( 청구항에 하드웨어와 및 매체의 이용,결합
관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미기재시→거절 )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하는 단계, □하는 단계를 수
행시키는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상 전송 가능
온라인상 전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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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의 유용성
- 기업에 SW 특허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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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보호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2012 SW 산업 연간보고서 30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용 발췌> 

기업의 SW 기술 보호 방법은 기업의 환경에 따른 선택의 문제

(1) 특허권?? (2)  저작권??  (3) 영업비밀??(1) 특허권?? (2)  저작권??  (3)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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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가 대세이다

시스템 SW - 시스템가상화, 운영체제, 저장시스템, 데이터관리, 병렬분산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 SW - 그린 SW 플랫폼, SaaS 플랫폼, 웹기반 운영체제, 분산 컴퓨팅 SW

지능형 인터페이스 - 언어처리 SW, 음성처리 SW, 다국어처리 SW, 인공지능 SW, 지식검색 SW

차세대 웹 SW - 유비쿼터스 웹, 비디오 웹, 모바일 웹, 리치 웹, 시맨틱 웹, 지능형 정보검색

실감미디어 SW - 영상처리, 3D 영상 제작, 실감형 인터랙션, 가상시뮬레이션, 실세계 오감 연동형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운영체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 임베디드 가상화 SW, 임베디드 SW 
개발 환경, 임베디드 SW, 사회안전시스템SW, 공통응용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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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W산업 경쟁력, 세계17위(2010년 16위)

<2012 SW 산업 연간보고서 43-44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용 발췌> 

국내 SW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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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규모별 SW기업 수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의 중소SW
기업이 전체 SW기업의 82.6%

(2007년 81.5% -> 2008년 83% 
-> 2009년 84.4%, -> 2010년 82.8%)

<2012 SW 산업 연간보고서 51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용 발췌> 

매출 50억 미만의 중소 SW기업이 전체 82.6%

° '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약
335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 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306만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87.7%를 차지

<중소기업일반현황,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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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생태계에서 고려할 변수

<2012 SW 산업 연간보고서 33,37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용 발췌> 

SW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할 정책적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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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후발주자에 대한 보호막, 기술력 입증의 수단

성장단계 :  성장 추진력인 R&D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

글로벌단계:  세계시장 진출(국제 경쟁력)시에는 SW특허는 필수

SW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특허의 필요성

(선택의 문제) SW 기업의 기술, 자본 등에 따라 특허권 or 저작권 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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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한 로드시스 특허

1. A unit, comprising: a memory;
a transmitter; and
a processor, coupled to the memory and to the 
transmitter, configured to: monitor a product for an 
occurrence in the product of a trigger event of a 
predefined plurality of trigger events,
increment a counter corresponding to the trigger 
event upon detection of the occurrence of the 
trigger event,
cause the display of a user interface, configured to 
probe for information regarding a use of the 
product, if the counter exceeds a threshold,
cause the memory to store an input received from 
the user interface, and
cause the transmitter to transmit the input to a 
server.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과 NPE의 SW특허 침해소송은 상관없음

(US 7,222,078 )(US 7,620,565)

-> 애플사가 앱개발자를 대신하여 로열티 물어주는 것으로 합의

-> 애플의 기업 주가 상승 -> 로드시스 인지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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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s with Largest Patent Holdings
(Source: PatentFreedom © 2014. Data captured as of February 7, 2014.)

2014.1月 기준 미국 내에서 750여개의 NPE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45개의 NPE정도가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Entity (TOP 25) US Patent Publications Patent Families

Intellectual Ventures 25-30k (Est) -

Interdigital 3571 1537

Round Rock Research LLC 3487 1195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 2368 1714

Rockstar Consortium LLC 2362 1868

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Inc (fka Mosaid Technologies Inc) 2196 1231

Acacia Technologies 1757 755

Rambus 1555 674

Tessera Technologies Inc 1301 635

IPG Healthcare 501 Limited 1052 989

Unwired Planet Inc 1032 901

Walker Digital LLC 888 213

Wi-Lan 847 629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804 591

Global OLED Technology LLC 799 750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III) 527 514

STC.UNM (aka Science & Technology Corporation @ UNM) 415 299

Scenera Research LLC 353 289

Intertrust Technologies Corp 325 44

Altitude Capital Partners 289 227

Innovative Sonic Ltd 253 180

Interval Licensing LLC 243 117

Spherix Inc (and other entities affiliated with Anthony Hayes) 238 211

IpVenture Inc 211 59

Pendrell Corp (fka ICO Global Communications (Holdings) Ltd) 209 36

미국 내 활동중인 특허전문기업(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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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는 SW 기업의 종업원(개발자)의

우수발명 창출에 매우 크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

특허제도 활용에 관한 팁

특허 문헌 검색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http://www.kipris.or.kr)  동영상 강의도 지원

모든 R&D활동의 약 25%는 선행기술(발명)과 중복, 

전체 공개된 기술정보 중 약 80%는 특허문헌으로 공개, 

출원공개된 발명 중 약 90%는 자유기술에 해당,

그 중 약 10%만이 특허 보호
(KOITA Digest, 김요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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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